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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2] 이 사건 태블릿PC의 무결성 훼손 정황

사례①

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JTBC 기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.

이 사건 태블릿을 2016. 10. 24. 오후 7시 20분경 넘겨받은 노승권 차장은 JTBC

기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며, 태블릿을 임의로 접촉·구동하여 태블릿에 저장된 

연설문, 일정 등을 열람하고 있음.

사례②

국과수가 2017. 11. 15. 태블릿을 재차 감정하면서 포착한 무결성 훼손 정황들.

태블릿이 검찰에 임의제출된 2016. 10. 24. 저녁부터, 포렌식을 하기 직전인 10.

25. 17시 14분까지, 태블릿이 계속 켜진 채 무단으로 구동된 기록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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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2016. 10. 25. 오전 11시 20분경과 오후 5시 10분경(포렌식 실시 5분 전), 태블

릿의 앱이 구동된 기록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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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2016. 10. 25. 오전 시간대와 오후 5시경(포렌식 실시 10분 전), 연락처와 이메

일, 카카오톡 등과 관련된 태블릿의 내부 파일이 변경되거나 구동된 기록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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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③

2016. 10. 24. 저녁 7시 30분부터, 다음날인 2016. 10. 25. 포렌식 실시 30분 전까

지, 검사가 한글뷰어 앱으로 태블릿의 문서파일 30여 건을 열람한 기록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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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④

국과수는 이 사건 태블릿의 무결성에 대해 “태블릿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유지

되지 않음”이라고 판정함(국과수 디지털분석감정서 p36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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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⑤

검찰이 2016. 10. 25. 태블릿을 사본화할 때의 해시값과, 재봉인을 한 뒤 1년이 

지난 2017. 11. 15. 국과수가 사본화할 때의 해시값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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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⑥

검찰이 2016. 10. 25. 포렌식을 종료하고 6일 뒤인 2016. 10. 31. 오후 2시 47분경 

재봉인된 태블릿을 다시 꺼내 무단으로 구동한 기록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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